
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4. 4. 16.>

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(제38조제4항 관련)
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 수탁 기관
산업통상자원부장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

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

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과 관련된

산업융합 신제품

「전기용품 및 생활

용품 안전관리법」

제4조제1항에 따라

지정된 안전인증기관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

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가스용품

제조사업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

「고압가스 안전관

리법」 제28조에 따

른 한국가스안전공사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조제2호

에 따른 용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

제품

「고압가스 안전관

리법」 제28조에 따

른 한국가스안전공사

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제1

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

자재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

「에너지이용 합리

화법」 제45조에 따

른 한국에너지공단

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

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와 관

련된 산업융합 신제품

「계량에 관한 법

률」 제16조제1항에

따라 지정된 형식승

인기관

환경부장관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제7호에 따

른 정수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

품

「먹는물관리법」

제43조제1항에 따라

지정된 검사기관

고용노동부장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84조제1항에

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관련

된 산업융합 신제품

「한국산업안전보건

공단법」에 따른 한

국산업안전보건공단

국토교통부장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9조제1항에 따

른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 구조

및 장치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

「한국교통안전공단

법」에 따른 한국교

통안전공단

해양수산부장관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3호 및 제11

호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

박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

「한국해양교통안전

공단법」에 따른 한

국해양교통안전공단

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

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

「해양환경관리법」

제96조에 따른 해양



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와 관

련된 산업융합 신제품

환경공단

소방청장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

률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

용품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

「소방산업의 진흥

에 관한 법률」 제

14조에 따른 한국소

방산업기술원

비고

1.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는 위 표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제

3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.

2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

성 인증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
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
